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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주 문

「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“보조 지 상 사업의

범 와 기 보조율”의 상사업에 격한 기후변화에 처하기 한 새

로운 방재개념의 “ 심도 빗물 류배수시설 설치사업”을 신규 추가해

것을 건의한다.

2.제안이유

○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 집 호우가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잦

은 침수피해와 규모 산사태 등 자연재난이 심화되고 있으며,이를

해소하기 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처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

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,이로

인해 지역 주민의 수해안 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.

○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앙정부의 시설기 에 따라 각종 하수도시설을

완비하고 유지 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

외의 국지 인 집 호우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

있다는 은 앙정부 차원에서 긴 한 지원 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

있다 할 것임.



○ 서울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심도

있게 응방안을 연구․검토한 결과,궁극 으로 기존 하수도시설의 정

비만으로는 이러한 국지 인 집 폭우에 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

존의 하수도시설과 별개로 추가 인 심도 빗물 류배수시설의 설치가

불가피한 실정임.

○ 이에 막 한 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빗물 류배수시설을 지방재정으로

만 충당하기가 역부족인 계로,「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」

별표1“보조 지 상 사업의 범 와 기 보조율”에 “ 심도 빗물

류배수시설 설치사업”을 추가시켜 일정비율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필

요성이 있음.

3.제안경

건설 원회 오 수 원 외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한 건의안을 제4차

안 리 재난지원 특별 원회(2012.6.5)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

원 원이 찬성함으로써 특별 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게 됨.

4.건의문 이송처 :환경부,기획재정부

5.참고사항

가. 계법령 :「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」

나.첨 부 :건의문



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의문

○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 인 집 호우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침

수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.서울시는 침수지역의 완벽한 해소를

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하여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

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련 사업에 한 산투입이 지연되고 있는

실정입니다.

○ 이처럼 련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언제 다시 지역주민의 침수피

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.

○ 지 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앙정부의 시설기 에 따라 각종 하수도시

설을 완비하고 유지 리를 성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

상외의 국지 인 집 호우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근 심화되

고 있는 은 앙정부 차원의 긴 한 지원 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

있다 할 것 입니다.

○ 이에 서울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해 심

도 있게 응방안을 연구․검토하 고,궁극 으로 기존의 하수도시설

로는 최근의 국지성 집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에 히 응하기 어

렵다고 단하 으며,이에 기존의 하수도시설과 별개로 추가 인 심

도 빗물 류배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

○ 서울시에서는 2011.7.27폭우에 한 책으로 총연장 19.1㎞,

총사업비 7,817억 원을 10개년 계획을 세워 심도 빗물 류배수시

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기에 계획된 사

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



○ 이처럼 심도 빗물 류배수시설은 그 규모상 막 한 산이 투입되어

야 하는 계로 부족한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천만

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수해안 확보를 해 앙정부 차원의

획기 인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

○ 이를 해 서울특별시의회 안 리 재난지원 특별 원회는 「보조

리에 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“보조 지 상 사업의 범 와

기 보조율”에 “ 심도 빗물 류배수시설 설치사업”을 최소 70%의 기

보조율로 신규 추가해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.

[첨 부]1.「보조 리에 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1개정안의 수정조문 비표

2.서울시 신규 ( 심도)빗물 류배수시설 도입 검토 황

2012년 월 일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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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

보조 지 상 사업의 범 와 기

보조율(제4조제1항 본문 련)

사업 보 (%) 비고

1.~111.(생 략)

<신 >

112. 그 밖에 

가  지방 치단

체 상호 간에 

해 계가 고 보

 가 필

한 사업

(생 략)

<신 >

사업 수행  근거 

법 ․ 격에 따라 

률(100%, 80%, 

70%, 50%, 40%, 

30%, 20%) 또는 

액 보

(생 략)

<신 >

획재 장  

수립한 산안 편

지침에 상사

업 칭과 보

 하게 

밝 거나 매  

산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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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

보조 지 상 사업의 범 와 기

보조율(제4조제1항 본문 련)

사업 보 (%) 비고

1.~111.(현행과 

같 )

112. 심도 빗

류배수시

113. 그 밖에 

가  지방 치단

체 상호 간에 

해 계가 고 보

 가 필

한 사업

(현행과 같 )

70

사업 수행  근거 

법 ․ 격에 따라 

률(100%, 80%, 

70%, 50%, 40%, 

30%, 20%) 또는 

액 보

(현행과 같 )

획재 장  

수립한 산안 편

지침에 상사

업 칭과 보

 하게 

밝 거나 매  

산  한다.

신․구조문 비표



 [표] 서울시 신규 (대심도) 빗물저류배수시설 도  검토 현황

연번 치 치
침수 상강우강

도(㎜/h)
과거피해규모 연장(㎞)

상사업비(
억원)

1 강 ․양천 신월동~안양천 40~50
주택․상가 7,751개
(75㎜/h, 2001 )

3.4 1,435

2 효 동~청계천 75~95
화 ․청계천․ ,

주택․상가 115개
(75㎜/h, 2001 )

2.0 396

3 용산 삼각지역~한강 45~55
용산지하차도,

주택․상가 60개
(68㎜/h, 2010 )

2.0 861

4 동 신 방역~여 도 45~55
주택․상가 4,333개
(102㎜/h, 2001 )

3.2 1,363

5 동 ․ 사당역~한강 40~50
주택․상가 4,2211개
(110㎜/h, 2011 )

3.6 1,595

6 강남역~한강 40~50
주택․상가 7,764개
(93㎜/h, 2001 )

3.1 1,317

7 강동 동~한강 50~60
주택․상가 1,025개
(56㎜/h, 2011 )

1.8 850


